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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재의 범위 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정의

ㅇ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제외 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( ) · ·

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 지방대학 를 졸업 예정( ) ( )·

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·

□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ㅇ 고등교육법 제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 경 2 ·「 」

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· ‘ , , , 

전문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, ( ), , ’

ㅇ 고등교육법 제 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 24 · ·「 」

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분교 이외의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분교 해당 여부는 응시자 확   - (

인 필요)

   * ( ) , , 

     : ◾

     : ◾

ㅇ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 · ·

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
ㅇ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14 3

□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ㅇ 본교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 · ·

교 서울 경기 인천 지역대학, ·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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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

ㅇ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, 

ㅇ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ㅇ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 

경우

ㅇ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 사관학교를 제 ·

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ㅇ  대학원 및 사이버 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·

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, 

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, 

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ㅇ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· · , 

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· ·

아 지방인재에서 제외

ㅇ 지방소재 학교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 · · , 

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 경기 인천소재 학교를 졸업 예정· · ( )·

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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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고졸인재

ㅇ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 그에 상응하는 지식, 

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, 자
*

     *  

ㅇ  다만,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 외




